
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6]

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, 시간 및

운영방법(제31조 관련)

1.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

교육과목 교육시간

가.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

나.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

다.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

라.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

마.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

바.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

사.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

아.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

자.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

8시간

이내

비고

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

할 수 있다.

2.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

교육과목 교육시간

가.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

나. 화재의 예방ㆍ대비

다.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

라.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

마.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

4시간

3. 교육운영 방법

가. 실무교육은 이론ㆍ실습 또는 실습ㆍ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

경우 실습ㆍ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나.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

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실습ㆍ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

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.


